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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교통세 762억원 납부해야…
광주지법, 프리플라이트 처분취소 소송 기각 … 미납분 강력 조치할 터 

세녹스에 대해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용출)는 1월6일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

라이트가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6-7월 판매분에 대해 교통세 등 19억원이 부과되자 2003년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경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결은 2003년 11월 세녹스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과는 무관하게 교통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세녹스는 세법에서 규정한 휘발유

와 유사한 대체 유류인 만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세녹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국

세청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녹스를 포함한 기타 유사 휘발유에 대해 빠짐 없이 교통세를 과세하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강

력한 체납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는 광주지방법원이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

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녹스는 연료첨가제로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면서 “광주지법이 세녹스에 

대한 교통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플라이트는 “국세청이 세녹스에 교통세를 부과한 것은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며 

이미 서울지법이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교통세 부과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프리플라이트에는 세녹스 판매와 관련된 교통세 등 모두 762억원의 세금이 부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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